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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노동과 돌봄의 양립정책이 아동양

육에만 집중되어 배우자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인 돌봄과 노동 양립을 위한 지원정

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노인 돌봄자 지원은 가족 기능의 변화와 인구 고

령화, 돌봄 자원 부족뿐만 아니라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 촉진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이

다. 그러나 현재 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정책상의 돌봄 지원은 돌봄 수혜자 

중심이라는 점, 돌봄 수당이 여성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 낮은 급여 수준으로 돌봄자의 빈

곤을 초래한다는 점, 가족 돌봄자의 노동 참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 지원정책은 가족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돌봄과 노동을 통합적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과 돌봄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며, 다양한 

돌봄 지원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노인 돌봄 가족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노인 돌봄, 돌봄과 노동의 양립, 가족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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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돌봄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가족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노동과 가족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각 

나라는 앞다투어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노동과 가족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

책의 배경에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족 규모의 축소와 기능 변화, 그

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라는 3대 사회인구학적 변화가 있다(Koerin, Harrigan, 

& Secret, 2008).

또한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 자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

함에 따라 인간은 역사상 최초로 아동 양육보다 노인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

다.1) 특히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

와 질, 돌봄의 복합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이 고령화함

에 따라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다(Milne, 2001). 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와도 겹쳐지기 때문에 

노년기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문제를 포함하는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출산율 감소는 노인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킬 인적 자

원의 가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어두운 전망을 갖게 한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적극적

인 노동시장 참여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남성 1인 생계모델에서 1.5 혹은 2인 생계모델

이 보편화되고 있다(Lewis, 2006).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맞벌

이가족은 전체가족의 40.1%이다(통계청, 2010).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

에 따라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하던 노인 돌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

었으며, 이에 따라 돌봄 자원 확보가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가 동시적으로 진행된 결과, 오늘날 3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은 어린이를 양육할 가

능성보다 노부모를 돌볼 가능성이 더 크며, 아동 양육보다 더 오랜 시간을 노인을 돌보는데 투여하여야 한다. 그 

결과,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는 50세 이상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수는 3배로 증가하였다(NAC & 
AARP,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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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적으로 장기화된 실업문제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 가능한 생산연령인구를 노동시장에 최대한 참여시켜

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중고령 노동자와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문

제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정책의 핵심집단인 여성과 중고령층(45세~64세 사이)이 가족 

내에서 노부모와 배우자의 돌봄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배우자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 책임은 40~50대에 가장 빈번하게 맡게 되며 이 시기는 직업 경력상 

가장 정점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여성 및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

진정책과 배우자와 노부모의 돌봄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정책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

게 된다.

따라서 일과 가족, 즉, 노동과 돌봄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중고령층의 

고용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자 할 경우 누가 가족 내에서 환자와 노인에게 돌봄을 제

공할 것인지, 이러한 가족 돌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과 돌봄의 이중

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과 사회적 노동 참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는 중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배우자나 노부모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들에 대

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과제이다.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은 여성과 고

령층의 노동 참여 증대를 통한 생산력 향상이라는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이처럼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적 의제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과 돌봄(일가정)2) 양립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가족 

돌봄자 정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정책과 돌봄 지원정책이 인

간의 삶에서 돌봄과 노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분절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과 돌봄 양립 지원정책이 출산과 아동양육에

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장기요양보호정책에 가족 돌봄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

책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일가정 양립’이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노동과 돌봄의 양립’으로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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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돌봄과 노동 참여에 대한 분절적 인식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과 돌봄 양립 지원 정책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

이다. 그리고 취업 돌봄자의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과 노인 돌봄의 양립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족 돌봄자 지원 정책

의 방식과 쟁점을 가족 돌봄자의 노동권과 선택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 돌봄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가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전생애적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임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

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어야 할 노인 돌봄 가족 지원의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인 돌봄 가족 지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노동과 돌봄 양립 관련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을 전후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적 ․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2001년 ｢보
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03년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 2006년 ｢저출산 ․ 고령사

회기본법｣, 2007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법률｣제정 등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

에서 노인 돌봄 지원은 명시되어있지 않다.｢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고령사회정책 

편에서는 노인 돌봄 가족 지원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촉진법률｣에서도 가족친화사회환경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

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제2

조)으로 정의하여 노인 돌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위

한 실질적인 지원방식을 명시하고 있는｢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 및 직장복귀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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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19조,20조,21조) 등이 지원의 주요 내용이며, 노인 돌봄은 명시되지 않은 채 근로

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22조의 2)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올해 5월 12일에 입법예고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무급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는 무급휴가이

고, 휴직기간이 최대 3달까지이므로 돌봄 지속기간이 긴 노인 돌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와 비교할 때 기간과 임금지원 등

에서 지원 수준이 현저히 낮다.

한편,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에 관한 학계의 최근 논의와 연구(김영미, 2010; 송다

영, 2008; 윤홍식, 2006; 이진숙, 2010; 장지연, 2010)도 출산 및 육아휴직, 보육제도, 양육

수당 등 아동 양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3) 실제 가족생활에서 돌봄은 아동과 환자, 노

인 등 다양한 의존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 문제는 노동과 돌

봄 양립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이 가족의 초기 생애주기에 집중되어 아동양육

에 한정됨으로써, 중년기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배우자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은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정책에서 누락되거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정책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정책이 이처럼 아동 양육에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지원정책이 사회구성원이 가족생활과 노동생활을 양립하도록 실질적으

로 지원하기보다는, 당면한 출산율 감소와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만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노동과 돌봄 양립지원이 노동 참여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분절적으로 

상정하여 생애의 특정 시기에 돌봄이 종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인간과 그 인간이 속한 가족의 생애주기 전체를 보면, 돌봄과 노동은 가족생

애주기 전반에 걸쳐 동시적으로 수행되며, 가족생애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밀물과 썰물

처럼 교차한다(Phillips & Martin-Matthews, 2008). 초기 성인기에는 아동양육 책임과 노

동의 양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지만, 중장년기에는 노부모와 배우자에 대한 돌봄 책임

3) 예를 들면 김영미(2010)는 일가족양립정책을 “자녀양육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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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 활동 병행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인간의 생

애주기 자체가 연장되고 노년기까지 노동 참여를 지속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아동 양육

과 노동 참여, 부모 돌봄과 노동 참여, 배우자 돌봄과 노동 참여 등 생애 전체에 걸쳐 지

속적으로 돌봄과 노동이 동시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과 돌

봄을 특정 시기에 완결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과 돌봄 양립 

지원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인간의 생애주기와 생활패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고 하겠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가족 지원 부재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

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한다’(노인장기요양법 제1조).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을 대상으로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직

접적인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가족 돌봄자

에 대한 돌봄 수당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족 돌봄자를 위한 상담이나 건강검진, 휴

식서비스 등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 급여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있지 않다. 다만 특별현

금 요양급여에 가족요양급여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는 ‘요양급여인정자가 부득이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때(도서 ․ 벽지 등 요양시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실

질적으로 가족 지원이라기보다는 급여 대상 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요양서

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4)

4) 가족 돌봄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가족 돌봄자에게 직접 현금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

공을 통해 가족의 돌봄을 간접적으로만 지원한다. 양국 모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 거주자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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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는 정책목표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족 돌봄자를 직접적으로 지

원하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급여상 재가복지 

서비스 및 시설 서비스 공급을 통해 결과적으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돌봄자의 욕구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취업한 가족 돌봄자의 현황과 문제

1) 취업한 가족 돌봄자의 규모와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돌봄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

업중인 노인 돌봄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에 따라 취업자 비

율도 편차가 크다. 2004년도의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

는 돌봄자가 조사대상의 39.7%(전일제 33.9%, 시간제 5.8%)였으며(정경희 ․ 오영희 ․ 석
재은 ․ 도세록 ․ 김찬우 ․ 이윤경 ․ 김희경, 2005),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의 동거자녀 

조사결과에서는 노인 동거자녀 중 69.2%가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수도권 지역 돌봄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18.5%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 홍승아 ․ 이상원 ․ 김영란 ․ 강은

화 ․ 김고은, 2006).

미국돌봄자협회(National Allinace for Caregiving: NAC)와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21%가 성인을 돌

보고 있으며 이 중 79%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 돌봄자들 중 59%는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취업상태가 아닌 돌봄자의 경

우도 17%는 돌봄 책임 때문에 휴직이나 조기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NAC & 

방문개호원(일본) 혹은 요양보호사(한국) 자격증을 취득하여 돌보는 경우, 일본에서는 1년 동안 심각한 의존도

를 가진 노인을 공공 서비스 이용 없이 돌본 경우에 한하여 현금 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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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P, 2004).

영국에서는 성인인구 중 16%가 성인 환자나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전체 가구 중 

20%에 한명 이상의 가족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ksey & Kemp, 

2006). 미국에서는 취업자 중 23%~32%가량이 노동과 성인 가족에 대한 돌봄을, 

7~12%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돌봄과 노동을 양립하고 있으며 그 수는 2백만에 달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allen, 2002).

노인 돌봄자들의 일반적인 성별 비율은 여성 대 남성이 60 대 40 (우리나라는 80대 

20) 정도로 여성 돌봄자의 비율이 더 높고 여성이 더 집중적으로 돌봄에 관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70세 이후에는 남성 돌봄자의 수와 돌봄 관여 정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Dahlberg et al., 2007). 아동 양육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반면, 노인 돌

봄자에서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배우자와 원거리 돌봄자가 포함되

기 때문이다. 노인 돌봄에서는 노동과 돌봄의 양립이 성별을 넘어선 문제임을 알 수 있

다(Arksey & Kemp, 2006).

2) 취업한 가족 돌봄자의 문제

돌봄자들이 중년기 이후 돌봄 책임을 담당할 경우 고용시간이 축소되거나 노동시장 참

여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존재는 돌봄자의 유급

노동 시간과 임금 감소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ber & 

Ginn, 1999; Carmichael and Charles, 1998; Johnson & Sasso, 2000; Speiss & Schneider, 

2003). 돌봄자들 중에서도 주 2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심각하게 제약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러나 노인 돌봄 책임이 취업을 제한하는 정도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났

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의 전일제 고용 비율이 높고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여성의 전일제 고용이 더 큰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 돌

봄자의 상당수가 고령의 배우자이므로 고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Arksey & 

5) 가족 내 노인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의 취업율은 62%인데 반해 1시간~19시간 돌봄 제공자는 65%, 20~49시
간 제공자는 48%, 주 50시간 이상 돌봄 제공자는 29%만이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Arksey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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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dinning, 2007).

우리나라의 돌봄자 대상 연구에서는 취업 돌봄자의 85%이상이 5일 이상 전일제 근

무자였고, 53%는 돌봄 때문에 근로시간이나 이직 등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 미취업자 중 62%는 노인 돌봄 때문에 일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돌봄자 중 상당수가 

돌봄과 노동을 병행할 수 없어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06). 기혼

여성의 노인 돌봄과 취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취업자의 34.4%가 취업상태에 변화가 있

었으며, 비취업자의 22.0%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부업을 하게 된 것

으로 나타났다(박영란 ․ 강순화, 2008). 노인을 돌보는 취업여성은 다중역할 수행에서 오

는 노동 부담과 취업활동의 제약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송다영 ․ 김미경, 2003).

영국에서는 취업한 노인 돌봄자들 중 62%가 돌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결근, 조

퇴, 휴가 사용 등을 경험하였으며,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시간제 근무나 특정한 업무를 

고수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28%가 

노인 돌봄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조기 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Arksey & 

Kemp, 2006).

미국 돌봄자 협회(NAC)와 은퇴자 협회(AARP)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인 돌봄과 취업을 병행하는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장-가족 상충도

(work-family conflict)6)가 1.5배에 달하였다. 노인 돌봄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취업 돌

봄자의 84%가 돌봄 책임 때문에 병가 사용, 업무시간 단축,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

환, 승진 유보 및 포기, 교육 및 훈련 포기, 이직 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0% 이

상이 돌봄 책임 때문에 생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업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

였으며, 노인 돌봄과 노동 병행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NAC & 

AARP, 2004).

돌봄 책임으로 인한 취업 포기, 사직, 조기퇴직의 결과는 단기적으로 소득 감소 및 

상실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경력 단절,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에 따

른 연금 기여기간 감소와 노후 빈곤 위험의 증대로 나타난다. 실제로 돌봄자 집단의 소

득 수준은 돌봄 책임이 없는 집단보다 현저히 낮으며, 돌봄 시간과 소득 수준은 반비례

6) 직장‒가족 상충이란 직장일 때문에 가족생활이 방해를 받거나, 가족생활 때문에 직장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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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불이익(wage penalty)과 연금 불이익

(pension penalty)’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으로 표현된다(Arksey & Kemp, 2006: 113-5). 

미국의 경우 취업한 노인 돌봄자들의 업무 조정에 따른 개인의 생애 평균 손실은 임

금 및 부대 급여 감소, 연금 기여기간 축소를 포함하여 659,139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

산되었다. 또한 기업 측에서 볼 때 노동자의 돌봄 책임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노동시간 

손실, 결근 및 이직에 따른 손실 비용은 연간 114~2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Wagner, 2006). 노인 돌봄 책임과 취업을 병행하는 중장년층 노동자들은 종사기간

이 길고 숙련된 주요 인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잃게 된

다는 점에서 노동력 손실도 막대하다.

의존적인 노인에 대한 돌봄과 노동의 병행은 돌봄자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악영향

을 미친다. 취업 돌봄자는 전업 돌봄자들보다 더 많은 질병과 신체적 제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기능도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노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다른 가족원이나 공적 서비스 등 외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돌봄에 따른 긴장과 피로 정

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Pavalko & Woodbury, 2000; Scharlach, 199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상태인 가족 돌봄자들은 개인적 희생과 손해를 감

수하며 노인에 대한 돌봄 책임을 수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돌봄에 따른 기회비용

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특히 노동과 돌봄을 병행함으로써 돌봄자들의 건강 문제와 부

담이 증가하고, 돌봄 부담 때문에 이직이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노동시장

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돌봄 책임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포기할 경우 소득 상실

과 노후 빈곤에 노출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족 돌봄의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앞

으로 취업자들이 점점 더 배우자나 노부모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긴장에 직

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사회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도 증가할 가능

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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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종류 내용

경제적 지원

현금급여

가족 대상 수당 및 노인 대상 현금 급여
돌봄 비용에 대한 간접 비용 제공

각종 바우처
돌봄 시설 이용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사회보장 크레딧 연금 크레딧 등

세제 세금 공제, 세금 감면 등

시간 지원
휴가 및 휴직 유급 및 무급 휴가(고용 보장, 비차별 포함) 

노동시간  탄력근무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노동 전환 등

서비스 지원 직접 서비스
자조집단, 상담, 건강검진,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4. 노인 돌봄 가족 지원의 방식과 쟁점

1) 노인 돌봄 가족 지원 방식

앞에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존재하

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행하

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으며 가족 돌봄 지원정책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OECD 주요국가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식

을 경제적 지원과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유형화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OECD 국가들 대다수가 장기요양정책 내에 다양한 방식의 가족지원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현재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등 대

부분의 복지국가들이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돌봄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김철

주 ‧ 홍성대, 2007).

[표 1] 노인 돌봄 가족 지원 방식의 유형

출처: 장혜경 외(2005) p. 38 을 필자 수정, 재구성

경제적 지원에는 직접적 현금 지급과 간접적 방식인 크레딧 및 세금 공제가 포함된

다. 현금 지원에는 지급 대상에 따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자에게 지급되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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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수당(carer’s allowance)과 돌봄 수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cash benefit)가 포

함된다. 또한 세금면제나 일부 할인을 통하여 돌봄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연

금 크레딧 제공(공적 보험료의 대불)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가족 돌봄자들이 미래의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간 관련 지원에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쓰거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시 휴가

(respite)가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2000년에 시작된 전국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영국에서 2000년에 시작된 돌봄자와 장애

아동법(The United Kingdom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 지원에는 시설과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직접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가족 돌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돌봄 공동체나 지지집단 

조직,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 원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 가지 지원방식은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현금 급여와 돌봄 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지

원방식으로의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김미혜 ․ 이석미, 2007), 미국과 일본에서는 시

간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돌봄 가족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Wiener, 2003).

 

2) 노인 돌봄 가족 지원의 쟁점

(1) 돌봄 수혜자 중심의 지원정책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가족 돌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포함시킨 경우에도 나라에 따라 

방식이 다양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돌봄 대상 노인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 돌봄자에 대

한 지원이라는 면에서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정책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보다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에게 서비스 대신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노인의 기능 상태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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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가족 돌봄자에게  

돌아간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 급여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친

척이나 가족이 돌보는 경우 돌봄에 대한 댓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노인의 

선택권과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가족 돌봄자를 사회적

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Keef, Glendinning & Fancey, 2008).

심지어 돌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소득이 없이 전적

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가족 돌봄자들은 노인에게 할당되는 현금 급여에 의존해야 

하며,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이후의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감

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 경우 오히려 가족 돌봄자가 노인의 급여에 의존한다는 부

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가족 돌봄 지원정책이 돌봄자의 이해관계나 욕구, 선택을 구

분하여 표명하기보다 돌봄관계의 복합적 역동성을 간과한 채 돌봄 수혜자(노인)와 돌

봄자의 욕구와 이해를 일치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행 

가족 돌봄 지원정책이 노인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자, 여성의 당연한 성역할로 간주하여 

가족 돌봄자를 ‘무료 자원(free resource)’으로 보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Arksey & Glendinning, 2007; Arksey & Kemp, 2006). 이처럼 돌봄 지원 정책이 가족을 무

료 자원으로 전제하는 한, 장기요양보호정책에서 돌봄자의 복지 증진과 선택권 존중이

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어렵다.

(2) 돌봄 수당의 문제

돌봄 수당은 가족 돌봄 수행에 대한 대가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므로, 돌봄을 기반으

로 하는 새로운 시민권 개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장기요양보호 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주요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김미혜 ․ 이석

미, 2007). 그러나 서구 복지국가의 현재의 돌봄 수당 정책은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돌봄 수당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대한 기

회비용 제공이라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돌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효

과를 가진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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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대신 가족 내 역할을 담당하면서 돌봄 수당을 받는 쪽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김혜경, 2004). 또한 

여성이 돌봄 역할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경우 사회적 경력으로 인

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기간은 인적 자본으로서의 유실로 받아들여진다.7) 

돌봄 수당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

지고 있지만, 여성을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묶어둠으로서 사회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

서 여성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Keef, Glendinning & Fancey, 2008).

둘째, 현행 돌봄 수당제도는 수급자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 수준이 낮아서 돌

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돌봄 수당 수준은 동일한 시간과 노력

을 들일 경우 구매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의 비용보다 턱없이 싼 가격이기 때문에 가족 

돌봄의 총량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돌봄 수당은 가족의 돌봄 행

위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가족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을 지속하도록 함

으로써 공적 돌봄 서비스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전략으로서 실행되

고 있다(이진숙, 2008; Wiener, 2003).

셋째, 돌봄 수당의 급여 수준이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에 훨씬 못 미치

는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 돌봄자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

나 돌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족 돌봄자의 빈곤화를 초래 한다(Arksey 

& Kemp, 2006). 취업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돌봄 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오랜 노

동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고임금 일자리를 포기하고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선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봄 수당 수급은 돌봄자의 고용여건을 악화시키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돌봄 수당제도는 돌봄자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돌

봄자의 소득수준이 저하되고 재취업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사회적 수준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자리를 포기한 가족 돌봄자들이 돌봄 책임을 

전담하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되어 돌봄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7) 중년여성들의 돌봄과 고용에 관한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가족 내 노인 돌봄의 시작과 지속은 고용 시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돌봄의 중단은 노동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Franklin, Ames and King, 1994; 
Pavalko and Artis, 1997). 이는 중년여성들이 돌봄 책임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

지만, 돌봄 책임이 종료된 후 노동시장에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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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현행 돌봄 수당정책은 가족 돌봄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억

제하고 돌봄 일자리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미래의 노동력 수급 및 중노년 노동자 

및 여성의 경제참여에 역효과를 갖는다.

(3) 가족 돌봄자의 노동 참여 지원 부재

현재 가족 돌봄 지원정책의 핵심 목표는 가족 돌봄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비용이 높

은 시설 돌봄 수요를 억제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에 소요되는 사회적 지출을 억제하려

는 데 있다. 돌봄 가족 지원정책의 초점이 가족 돌봄자 역할을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

에, 돌봄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데 소극적이거나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경

향이 있다. 가족 돌봄자가 유급 노동으로 이동하거나 유급노동과 돌봄을 양립하도록 

지원하기보다, 돌봄 책임을 지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현재 돌봄 지원 정책의 주된 목표

인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실시된 돌봄자 지원법(Carers’ Act)에 가족 돌봄자의 

직업 훈련과 교육 및 고용과 여가 참여를 촉진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고용관

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돌봄자 대상 서비스도 돌봄자 역할을 지원하는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돌봄자의 욕구를 별도로 사정하거나 이들의 취업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며 취업과 돌봄 양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거의 실행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Arksey & Kemp, 2006).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제공 방식도 취업 돌봄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간

보호 센터의 운영 시간은 대부분 전업 돌봄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평일 오전 9시~5

시 한정) 취업 돌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평일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는 

휴식서비스, 교통수단이나 거리 문제 등으로 취업 돌봄자의 서비스 활용도는 낮아지게 

된다. 결국 경제활동과 돌봄 책임을 병행하고 있는 돌봄자들은 재정지원이나 서비스 지

원 모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가족 돌봄 지원 시스템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들은 가족 돌봄 지원정책에서 고려되지 않는 ‘비가시적인’ 클라이언트 집단인 

것이다(Arksey & Glendinning, 2007; Speiss & Schneider, 2003).

이처럼 돌봄자의 노동 참여를 고려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돌봄자의 노동 참여를 

억제하는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은 가족 돌봄자의 빈곤 위험과 사회적 배제를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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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봄자의 노동시장 참여권과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함으

로써 가족 돌봄자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노동 참여와 노인 돌봄의 관계

1) 노동과 노인 돌봄의 선택요인

생애주기상 배우자나 노부모의 돌봄과 유급노동이 중복될 때 두가지를 병행하거나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관련 경험연

구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돌봄자의 성별,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상황과 욕구, 돌봄 수당의 액수와 자격조건, 고용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돌봄

자의 의지와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취업 기회와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노동 여건, 외

부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 정도, 돌봄자의 건강과 연령,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의 동거 여

부 및 거리 등이다(Arksey & Glendinning, 2007, 2008; Speiss & Schneider, 2003).

아동 양육이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노인의 기능상태가 악

화되거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해지는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 돌봄에 대

한 결정은 정서적 혼란과 당황, 적절한 정보의 부재 속에서 자발적이거나 합리적인 결

정이 되지 못한다. 비합리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결정과정

에서는 일차적으로 돌봄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가족구성원, 혹은 돌봄자 자신의 욕구

보다는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족구성원이 돌봄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Carmichael & Charles, 1998; Speiss & Schneider, 2003).

이 경우 노동과 돌봄의 선택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젠더 요인이다

(Arber & Ginn, 1999; Ware et al., 2003). 가족 내 의존자에 대한 돌봄은 우선적으로 여성

이 담당한다는 보편적인 믿음과 더불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

건(저임금, 시간제 고용 등)에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돌봄을 담당하게 될 가

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돌봄 수혜자들은 외부인보다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돌봄

을 받기 원하고 익숙하지 않은 시설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때 돌봄 대상자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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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우선시하고 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자신의 상황을 맞추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다. 

특히 은퇴 연령 이전(50세~64세)의 기혼여성은 노동과 돌봄에 대한 선택권이 가장 제

한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Arber & Ginn, 1999).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나 동거 여부도 돌봄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정서적

으로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동거하고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일차적인 돌봄 담

당자가 된다. 돌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노동과 돌봄은 선택사항이라기보

다는 돌봄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Arber & Ginn, 1999; Carmichael & 

Charles, 1998). 돌봄자는 돌봄 책임 수행 가능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직업을 포기하거나 

시간제로 전환, 이직 등을 선택하므로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노동과 돌봄 책임의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취업이나 소득 면에서 이미 불

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더 제한된다는 점이다. 즉, 여성이나 무직

자, 저임금 노동 종사자나 시간제 취업자, 시설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낙

후된 지역의 주민, 노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돌보아오던 사람 등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돌봄 책임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 돌봄을 전담할 경우 취업을 영구적

으로 포기하거나 노동 가능 시간이 감소되며 사회 참여가 제한되어 경제적 의존성과 취

약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취약집단에게 불이

익이 가중되고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 노동과 노인 돌봄의 양립 전략

세계적으로 노동과 노인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제한적인 현재로서는 

양립 전략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관련 경험연구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과 노동의 양립 전략과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원들이 노인 돌봄과 취업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돌

봄은 돌봄 자원과 돌봄자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다수의 취업자로 구성된 제1집단 → 

취업자와 전업 돌봄자가 혼합된 제 2집단 → 취업하지 않은 전업 돌봄자로만 구성된 제

3집단 순으로 진화해가는 경향이 있다(Keating, Dosman, Swindle & Fast, 2008). 즉,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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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다수의 취업자가 돌봄 서비스 구매나 경제적 자원 제공을 통해 노인을 돌보다가, 노

인의 기능이 나빠져 돌봄 욕구가 증가하면 가족 중 한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전

담하고, 돌봄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적으로 돌봄만 담당하게 되는 식이다. 이것

은 가족생애 주기에 따라 남성과 여성, 중년층과 장노년층이 돌봄과 노동의 역할을 분

담하고, 돌봄 욕구의 변화에 따라 돌봄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노동과 노인 돌봄이 

조직화됨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 돌봄은 직접 돌봄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 수집, 돌봄 

서비스 배치와 활용 등의 ‘관리적 돌봄’을 포함하는데, 취업자들은 관리적 돌봄에 상당

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thal, Martin-Matthews, & Keefe, 2007). 취

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체적, 일상적 돌봄보다는 관리적 돌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노동과 돌봄을 양립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세계적으로 노동과 노인 돌봄의 양립 정책 이 실행될 경우 돌봄자들의 노동시

장 참여기간을 증가시키거나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있게 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avalko & Henderson, 2006).8) 이것은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선택

가능성과 여유를 갖게 하여 돌봄자들의 고용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과 요양시설 및 기관 관련 정책요인도 노동과 돌봄

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중대한 요인이다. 12개국의 유럽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 공

적 노인 돌봄 서비스 가용성이 큰 북유럽 및 베네룩스 국가에서는 가족 돌봄 시간 증가

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나, 돌봄 서비스가 미발달된 남유럽의 경우 가족 

돌봄 시간 증가가 노동시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Spiess & 

Schneider, 2003). 돌봄 지원 정책이 미발달한 국가의 돌봄자들은 고용 시간 감소나 개인 

시간 포기 등 개인적인 차원의 돌봄 자원을 동원하다가 돌봄 욕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고용을 포기하는 반면, 돌봄과 노동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에서는 돌봄자들

8) 중년기 취업여성의 돌봄 책임과 노동시장 이탈 간 관계에 대한 경험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가족간병휴가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은 12주까지 무급휴가만 제공하고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FMLA 적용사업장 근무자는 미적용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고용 유지 기간과 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Pavalko & Hender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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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느 정도의 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선택(업무 조정, 공적 서비스와 가

족 돌봄 혼합 등)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감소나 일자리 포기 없이 돌봄과 노동을 

양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노인 돌봄 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1) 가족생애주기에 기반한 노동과 돌봄의 양립정책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동과 돌봄 관련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 개인과 가족

의 생애주기에서 노동과 돌봄이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병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정

책에서는 이 둘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돌

봄과 노동은 가족의 안과 밖에서 공존하면서 교차되고 중복되는 것이므로 가족 돌봄과 

노동 참여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과 돌봄의 양립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가족구성원의 연령이 높아

지고 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출산과 양육이 상대적으로 선택적인데 비해, 누구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은 선택의 여지없이 언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9) 생애주기상 노인 돌봄자 

자체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만큼 돌봄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노인 돌봄은 배우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 양육에 비해 남성의 참여가 

높기 때문에 노인 돌봄과 노동의 양립 지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노인 돌봄은 개인적 위험이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인 것이다.

노동과 돌봄의 양립 논의를 출산과 양육이라는 ‘모성권’에 초점을 맞출 경우 출산 

장려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남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9) 미국에서는 근로기인 35세에서 64세 성인 5명 중 1인은 가구 안과 밖에서 성인이나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valko and Henderson, 2006), 유럽에서는 성인 인구의 50% 이상이 언젠가는 배우자나 노부모를 돌

보는데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ksey & Kemp, 2006). 또한 가족과 노동 협회(Families and Work 
Institute)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 양육보다 노인 돌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Bond, 
Galinsky, Kim,&Brownfiel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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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 논의하는데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언젠가 어

떤 방식으로든 가족원에 대한 돌봄의 의무와 권리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노동과 돌봄

의 양립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전 생애에 걸쳐 노

동과 가족생활 간 균형을 이루어나가야 할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출산과 양육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노동과 돌봄 양립 정책은 아동, 성인, 노인 등 모

든 대상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족 돌봄자의 선택과 노동권 보장

가족 돌봄과 공적 돌봄 서비스의 공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요

양보호정책을 추구하되, 가족 돌봄자의 희생과 불이익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이것은 돌봄자와 돌봄 수혜자의 공통적인 혹은 분리된 욕구와 선택이 모두 존중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돌봄 수혜자의 권리와 선택권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이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의 복지와 선택권에 대해 이

중적 초점(dual focus)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돌봄 서

비스가 돌봄자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기요양보

호정책 범주에 돌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자가 돌봄 책임을 전담함으로써 경제적 의존과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정책이 특정 가족구성원이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고 노인 돌

봄을 전담하도록 유도하는데서 벗어나 노동과 돌봄을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돌봄자들에 따르면 유급 일자리는 무엇보다 노인 

돌봄 비용을 충당하는데 긴요하고,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돌봄 역할 이

외의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계망을 유지하며, 자기 발전과 만족의 근원으로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돌봄자들이 가능하다면 돌봄과 노

동을 양립하기 원한다(Arksey & Gledinning, 2007).

따라서 돌봄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노동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프로

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노인 돌봄에 종사한 돌봄자들은 직업능력 

상실, 자신감 결여 등으로 직업 훈련과 교육 등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을 경우 돌봄 책임 



노인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연구 291 ●

종료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돌봄 기간 중 혹

은 돌봄 기간 이후 노동 시장 참여를 위한 구직 서비스,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

여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방식의 돌봄 지원정책

노인 돌봄은 직접적 돌봄에 관여하는 주(main) 돌봄자뿐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원을 가진 다수의 가족구성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관여하여 협력하는 복합적 과정

이다. 노인 돌봄과 취업을 조직화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 생활

주기에 맞게 다양한 돌봄 지원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즉, 취업자가 많은 시기에는 가

족 휴가나 유연한 노동시간 지원이, 돌봄과 노동이 교차하는 시기에는 돌봄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취업자가 없는 경우 소득 및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적 돌봄

과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재정 지원 등 돌봄의 관리적 측

면을 포괄하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돌봄자의 욕구와 상황은 다양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한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가족 지원정책이 실행되어

야 하며, 지원 방식간 조합과 균형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돌봄 수혜 노인에 대한 현금 

급여와 돌봄자 대상 돌봄 수당의 조화, 돌봄자에 대한 연금 크레딧 제공, 직장 기반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식

이 포함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돌봄자가 상황과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다.

또한, 돌봄 지원이 고용정책의 일환으로만 추진될 경우 비취업 가족 돌봄자가 정책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 사회정책 차원에서도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을 

통해 아동양육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 대상에 노인 돌봄

자를 포함시켜 시간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가족 돌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 급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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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정책에서 노인 돌봄이 간과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 돌봄자 지원이 부재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족 돌

봄을 지원하는 주요국가들의 돌봄지원이 가족 돌봄자의 욕구와 복지를 고려하기보다

는 가족 돌봄을 지속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전생애적 관점에서 노동과 돌봄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기반으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

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을 

공적 돌봄 서비스로 완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가족 돌봄과 공적 돌

봄 서비스가 복합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

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이 가족 돌봄자의 복지에 부정적으

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돌봄자의 권리와 선택 또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

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돌봄자의 빈곤화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년 여성과 고령자의 평생고용 촉진을 위해 노동과 노인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가족생애주기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돌봄과 노동의 교차와 반복을 경험하

는 사회구성원들의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과 사회정책 차원의 지원이 결합되어야 하며,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가치를 인정하

는 사회전반적인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노동과 돌봄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혹은 둘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이나 불평

등하지 않을 권리 등 노동과 가족 돌봄 사이에서 삶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노인 가족 돌봄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돌

봄과 노동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정책의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과 성인, 노인 돌봄에 대

해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휴직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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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돌봄 양립 지원정책이 출산 및 양육 지원과 노인 돌봄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추세임

을 감안할 때,10)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아동과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성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까지 확대하여 유급 가족(간호)휴직제도로 확대 ․ 개편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현재 3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부모가 각각 1년씩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 원~최대 100만 원)를 지

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일한 혜택을 성인 환자 및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해

서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육아기 아동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을 노인을 돌보는 근로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겠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가족 돌봄 수당제도를 신설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

여야 한다. 그러나 앞의 선진국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 수당이 가족 돌봄의 가

치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할 경우, 여성의 돌봄 역할을 강제하고 가족 돌봄자의 경제

적 의존과 빈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수당 수준을 공적 돌봄 서비스 가격에 

준하여 현실화하고 가족 돌봄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

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2008년부터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11)를 확대하여 노인 돌봄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현재 출산크레딧 제도

는 취업 부모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자에 대한 연금 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경우 취업 돌봄자와 전업 돌봄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

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노인 돌봄자의 권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돌봄자 대상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 노인 돌봄자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

행하여 노인 돌봄자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동관련 통계에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노동 시장 참여자의 노인 돌봄 양립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영국의 돌봄자 지원법

(Carers’ Act)과 같이 돌봄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10) 일본의 가족휴업급부제도는 근로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거나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를 

동거하며 돌보기 위해 개호휴업을 신청할 경우 개호휴업을 개시할 때의 임금 월액의 40% 상당액을 최대 3개월

까지 지급한다(장혜경 외, 2006). 영국의 고용관계법에서는 아동과 장애인 돌봄에만 적용되던 유급 휴가와 유동

적 노동시간 지원을 2007년부터 노인 돌봄에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Arksey and Glendinning, 2008).
11)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모(母) 또는 부(父)의 국민연금의 추가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으

로,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세 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여 최대 50개월까지 인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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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가족 돌봄자 지원제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돌봄자 지원정책을 통해 돌봄자의 직업 훈련과 교육 및 고용과 여가 참여를 

보장하고, 상담과 정보 제공, 돌봄자 건강검진, 돌봄자를 위한 휴식서비스 등 돌봄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방식과 서비스 제공시간을 취업 돌봄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방향

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노인 돌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여성 및 노인의 노동 참여 증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 정

책에 있어 노인 돌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제

안한 시론적 연구이다. 앞으로 노인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는 가족 돌봄자의 실태와 욕

구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조사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가족 돌

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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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upports for Work-Family

Balance of Caregivers of the Elderly

Choi, Hee Kyung*12)

Issues related to paid work and care are of global importance, reflecting the double 

pressures of population aging and efforts to increas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and older population. The study examines elder care issues of employed 

caregivers in order to assist work-family balance through the whole family life cycle, 

criticizing current work-family balance policies focused on child care and long-term 

care policies centered around care recipients rather than caregivers. Most of all, 

present elder care policies have a lot of limits such as low level of financial pay-

ments and insufficient supports for employment of caregivers. Employed caregivers 

of older people experience tensions between work and care making work related 

adjustments in spite of economic and social disadvantages. For resolving the prob-

lems of employed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addressing caregiver needs by offering choice and control over the caring 

responsibility, implementing work-family balance policies on a family life cycle 

base, and establishing diverse ways of support for family caregivers including so-

cial security credits, cash benefits, respite service, family leaves, and facility and in 

home services.

Key words: elder care, work-family balance, employed caregivers, supports for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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